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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 련  법  령

폐기물 리법■ 

제 조 국민의 책무7 ( ) 모든 국민  자연 경과 생 경  청결히 지하고 , ①

폐  감량  자원 를 하여 노 하여야 한다( ) .減量化

토지나 건  소 자 자 또는 리자는 그가 소  또는   · ·②

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  청결  지하도  노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, 

도지사 시장 군 구청장이 하는 계획에 라 청소를 하여야 한다, · · . 

개  < 2007.8.3>

제 조 폐기물의 투기 지 등8 ( ) 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구, · ·①

청장이나 공원 도  등 시  리자가 폐  집  하여 마 한 ·

장소나 비 외  장소에 폐  버 는 아니 다 개  . < 2007.8.3>

구든지 이 법에 라 허가 또는 승인  거나 신고한 폐 처리시  ②

이 아닌 곳에  폐 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는 아니 다 다만. , 14

조 항 단 에 른 지역에 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조  1 , · ·

하는 에 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 . < 2007.8.3>

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구청장  토지나 건  소 자 자   , · · ·③

또는 리자가 조 항에 라 청결  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 자7 2

치단체  조 에 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 있다 개  . < 2007.8.3>

서울특별시 등포구 폐기물 리 조례 ■ 

제 조 소유자 등에 대한조치명령5 ( ) 법 조 항  법 조 항  6 2 7 3① 

규 에 하여 구청장이 토지 건  소 자 자 또는 리자 이하 소 자· · ( "  

등 이라 한다 에게 토지 건  청결 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" ) ·

조치  내용  고 하여 월  범 내에  각각 그 간 등  하여야 한다3 .


